
서식 3  규제특례 이용자 고지사항

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(ESS) 시스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온어스(주)

 1. 규제특례 내용 

    - 명칭 :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(ESS) 시스템 

    - 내용 : 전기차 배터리를 모듈화하여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작하고, 이를 탑재한 

트럭의 판매 및 대여

 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    - 구역 :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일대

    - 기간 : 2021.7.~2025.07 

    - 규모 : 총 10대 이내의 제품 판매 및 대여

       *판매는 실증조건에 대해 SKT(구매처)와 협의 시에만 판매 가능

 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   - (산업부) ➊이동형 ESS 설치운용기준(사전안전성 확인 등)을 통한 안전성 검증

     ➋소유자 책임하에 사전안전성 확인, 사용전 검사 및 정기검사 신청·후

속조치, 상시안전관리 등 제반사항 이행

     ➌ESS 충전과 사용의 종별이 일치되도록 관리하는 방안 마련, 안전 및 

ESS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전력만 충전․제공 등

   - (국표원) ESS 배터리의 안전기준(KC 62619) 시험항목 통과

 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   -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·영업배상 책임보험(1인당 1.8억원, 대

물 사고당 10억원)

   -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이온어스에서 전액 배상

 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   -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

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

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


